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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공고

 
1. 일시 : 2019년 3월 22일 (금)  오전 9시 
 
2. 장소 :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362번길 36(남촌동)  당사 5층 시청각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의안 : 제41기(2018.01.01~2018.12.31) 재무제표(별도 및 연결)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호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41기 정기주주총회)

구분 성명 주요약력 추천인
최대주주와

관계

당해법인과

거래내역
비 고

사내이사 조 병 호 (현) 디와이 대표이사 이사회 본  인 해당사항 없음 재선임

사내이사 김 지 현 (현) 디와이 사장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신규선임

사외이사 이 형 모 (현) 재외동포신문 대표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신규선임

이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 요청을 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 "경영참고사항" 및 "주주총회목적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1항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지점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주총회 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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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1) 2018.05.25 이근모 사외이사는 중도사임하였으며, 최초 도래하는 주주총회일에 사외이

사 신규선임 예정임.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이근모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 2018.02.07

- 제40기 재무제표(별도 및 연결) 및 영업보고 승인의

건

- 제40기 현금배당 결정의 건

- 경영임원 선임 및 업무분장, 보수 결정의 건

찬성

2 2018.03.08 - 제40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찬성

3 2018.03.23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등기임원 보수 및 업무 분장 결정의 건
찬성

4 2018.10.19 -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 -

5 2018.11.16
- 경영임원 신규 선임의 건

- 이사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

6 2019.01.21
- 경영임원 보수 및 업무분장 결정의 건

- 사내 일부 규정의 개정의 건
-

7 2019.02.07

- 제41기 재무제표(별도 및 연결) 및 영업보고 승인의

건

- 제41기 현금배당 결정의 건

-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해당사항 없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1 750 10 10 -

(*1)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인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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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당해 사업년도중 발생한 거래는 없습니다.

다만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기일 전일까지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당사(분할후존속회사)와

디와이파워주식회사(인적분할신설회사) 및 디와이오토주식회사(물적분할신설회사)가 모두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분할승계된 채무보증건은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당해 사업년도중 발생한 거래는 없습니다.

다만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기일 전일까지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당사(분할후존속회사)와

디와이파워주식회사(인적분할신설회사) 및 디와이오토주식회사(물적분할신설회사)가 모두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분할승계된 채무보증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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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 지주사업

1. 산업의 특성

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크게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순수지주회사는 어떠한 사업활동도 하지 않고, 다른 회

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목적으로 하며 지배하는 자회사들로부터 받는 배당금

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며, 사업지주회사는 직접 어떠한 사업활동을 함과 동시에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입니다. 지주회사로의 전환은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증대시켜 시장으로부터 적정한

기업가치를 평가 받음으로써 주주의 가치를 높이고,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케 함으로써

책임경영을 정착시키며, 사업부문별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체제를 확립하여 사업

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역량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영위험의 분산 등을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지주회사 요건 충족을 위해 회사는 자회사의 지분율을 일정비율(상장사 20%, 비상장사 40%) 이상 보

유해야 하고, 부채비율은 200%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제한의 준수여부를 매년 공정거래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위반 시에는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 산업기계사업부문

1. 산업의 특성

세차기 부문은 차량등록 및 운영 여부, 주유소 투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간적 제약과 설치 시

공사를 수반하는 특성이 있어 자금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유류사업 경기 흐름에도 밀

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장차 부문은 차량과 연관한 장비의 장착을 통해 운송 및 시공, 건설현장 등

에서 운반기계 와 건설기계 등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생산합니다. 따라서 이윤 및 가치를 생산하는

자본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프카 부문은 골프장에서만 활용되는 업종 특성상 영업 또한 골프장 관련

제품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으며, 골프장과의 지속적인 업무 연관성을 가진 특성이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2018년 12월말 현재 국내의 주유소는약 12,164개소, 충전소는 약 2,700개소가 운영 중이며, 그 중 휴업주유

소는약 584개소, 폐업주유소 약 223개소로운영난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꾸준한 신차 출시 등의 효과로 세차기 부문은 현재 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장차 부문은 건

설경기의 등락에 영향을 받는 특성상 관련 경기의 변동에 따라 성장성에 영향이 있지만, 기술의 발전 및 편의

성의 추구, 인력 절감 등에따라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골프카 부문은 신규 수요보다는 교체 수요 중심

의 시장이며 골프장 경기 악화로 인해 내구연한이 늘어나고 있어 시장은 정체가 예상되지만 연간 2500대 전후

로 시장규모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세차기 부문은 교체 수요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 시장은 현재 포화상태로 신규투자가 위축

되는 반면 교체 시장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의 투자 증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장차 부문은 건설 및 자

동차ㆍ운송산업 등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경기변동 또한 연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프카 부문은

경기 변동에 따라 신규 골프장 건설기간의 편차가 발생하며, 교체 수요의 경우에도 골프장 내장객의 추세에 따

라 교체 수요에 대한규모가 달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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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4. 계절성

세차기 부문은 계절적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1분기는 계절적 비수기이며, 2분기는 투자 활성화로 인한

증가,3분기는 기후요인에 따른 감소, 4분기는 투자 회복세와 연동하여 증가하는 계절성을 보입니다. 특장차

부문은 특성상 하절기 및 동절기의 경우 일시적인 수요 감소 및 건설경기와 동반한 경기변동의 특성을 가집니

다. 골프카 부문은봄과 가을 시즌에 성수기를 맞이하는 골프의 계절적 특성과 맞물려 봄, 가을 시즌에 주로 판

매가 이루어지는 계절적수요 변동의 특성이 있습니다.

5. 시장의 안정성

세차기 부문은 국내시장의 성장 한계로 인하여 신규 수요 창출보다 교체 또는 틈새 수요로써 현상유지세가 지

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외시장은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향후 큰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장

차 부문은 건설업, 운송업 등의 발전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요 확보가 가능한 시장입니다. 골프카 부

문은 시장 경기에 따른 신규 골프장 감소로 신규수요는 감소했으나 기존 골프장의 지속적인 교체 수요가 발생

되어 현재까지의 시장규모는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6. 경쟁상황

세차기 부문은 한정된 국내 시장 여건과 투자 위축까지 겹쳐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게 되었으며, 수익구조 또

한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또한 해외시장 역시 글로벌 대기업과 경쟁을 하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

니다. 그러나 당사는 고객요구에 만족하는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 우수한 품질로써 틈새시장을 공략하여 점

진적으로 시장을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장차 부문은 제품 특성상 신규 아이템의 개발과 시장 진입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 소요되기에 진입장벽이 높은 편입니다. 이에 국내시장은 3개 내외의 기업이 경쟁 관계를 형성

하고 있으며, 국외시장도 이와 유사하게 적은 수의 선점기업이 경쟁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골프카 부문은 품질

경쟁과 가격경쟁을 통해 당사와 수입업체가 점유율 확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7. 경쟁요소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단점

세차기 부문은 적시에 고객 요구사항을 반영한 제품 출시를 통해 시장의 선점 지위를 확보하고, 차별화된 디자

인과 전국적 서비스망 구축 등이 강점이며, 약점으로는 내수 위주의 편중된 판매 구조로 환경변화에 탄력적 대

응이 어려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특장차 부문은 제품의 핵심부품인 유압실린더는 국내외적으로 품질과 신뢰성

을 검증받은 디와이파워주식회사의 유압실린더의 적용으로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경쟁사의 저가 판

매 등이 일시적인 위험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골프카 부문은 가격, 성능 및 사후관리 부분이 큰 경쟁 요소로서

당사는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통한 가격 경쟁력 및 체계화된 품질 관리 시스템, 골프장 관련 산업 경험이 풍부

한 총판 대리점의 광범위한 영업망 등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주사업

당사는 2014.12.03일을 지주회사 전환 신고일로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제출하였으며.

2015.02.16일 전환 신고일 현재 지주회사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심의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해당 지주사

업의 주수익원은 자회사 지분에 대한 배당수익, 임대수익, 브랜드로열티, 경영자문수수료 및 업무위탁수수료

등으로 자회사 경영활동 및 영업성과에 따라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18년 지주사업의 매출은 105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당해 사업년도말 기준 계열회사 계통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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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2) 조직도 

■ 산업기계사업부문

산업기계사업부문은 전년대비 5% 감소한 972억원의 매출을달성 하였습니다. 내수 부문에서는 전년대비 9%

감소한75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수출 부문에서는 전년대비12% 증가한 222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

습니다.

세차기 부문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매출을 달성하였습니 다. 이는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주유소 간 가격경쟁

심화로 인한 이익감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출시한 고품격 프리미엄세차기의 지속적인 판매 확대로 수도권

및 경기도 지역의시장을 주도하였고, 정유사 주유소 내에 세차 특화 SYSTEM도입으로 세차 유료화에 초점을

맞춘 판매전략과 고속도로휴게소 및 농협 등의 틈새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여 판매를확대한 결과입니다.

2019년 시장은 주유소의 유류 마진 감소및 경쟁심화로 이익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때문에 이

에 맞추어 전략적 모델을 출시하여 시장환경에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신속한 A/S대응력으로 교체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판매할 계획입니다.

특장 부문은 콘크리트펌프카의 경우 2018년 북미 시장 안정화, 대양주 딜러 육성을 통해 수출은 증가하였지만

, 내수는2018년 하반기 이후 건설경기 침체 영향으로 판매가감소하였습니다. 2019년은 안전기능을 강조한 영

업전략을통해 내수 판매확대를, 북미시장을 중심으로 한 수출시장을확대하여 판매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직진

식크레인은 2018년 4월 안전검사 2년 유예 및 건설경기침체로 인해 하반기부터 영업용(7톤,20톤)수요가 대폭

감소되었지만, 자가용 시장 판매 확대를위한 고정식 전용 크레인 출시와 안정적 시장 진입으로 5톤급 M/S를

확대하였습니다. 2019년 수출은 러시아 등기존 시장 방어와 딜러 재편을 통하여 판매를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

며, 내수는 변화되는 시장과 고객 니즈에 맞는 제품을 출시하여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골프카 부문은 전반적인 내수 경기하락으로 인하여 업체간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으며, 신규 골프장 보다는 기

존 보유 골프카의 교체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사업환경에도 불구하고 2018년 실적은 탁월

한 제품경쟁력을 기반으로 고객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전년 대비 50% 이상의 성장을 이끌어 내었습니

다. 향후에도판매사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고객 만족을극대화해 나아갈 것이며, 유틸리티 등 유관

사업으로의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사업부문 주요재화 및 용역 매출액(억원) 비고

지주사업 지주회사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105 -

산업기계사업부문
콘크리트 펌프카, 자동세차기, 카고크레인, 골프카 등

일반기계, 건설기계, 특장차 제조 및 판매업
972 -

(*1) 상기 매출액은 2018.12.31일 기준 당사 별도재무제표 기준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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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나. 해당 사업연도의 별도재무제표

 

 

(1) 별도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상세 내용은 'III. 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을 참조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

표는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 별 도  대 차 대 조 표 (재 무 상 태 표) >

제 41 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제 40 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41 기 제 40 기

유동자산 49,951 57,976

현금및현금성자산 12,978 20,877

기타금융자산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5,879 15,546

기타자산 1,103 1,658

재고자산 19,991 19,862

당기법인세자산 - 33

비유동자산 186,349 183,998

기타금융자산 1,369 741

종속기업투자 151,821 151,821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49 375

기타자산 27 160

유형자산 23,473 23,771

무형자산 3,109 1,139

이연법인세자산 6,301 5,991

자 산 총 계 236,300 241,974

유동부채 9,084 13,218

매입채무및기타채무 5,541 7,721

차입금 775 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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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별도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기타부채 2,763 4,409

기타금융부채 - -

당기법인세부채 5 -

비유동부채 4,518 3,002

기타금융부채 - -

차입금 387 1,162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8

충당부채 927 512

순확정급여부채 3,204 1,300

부 채 총 계 13,602 16,220

자본금 13,160 13,160

기타불입자본 91,429 91,429

이익잉여금 118,109 121,165

자 본 총 계 222,698 225,754

부 채 및 자 본 총 계 236,300 241,974

< 별 도   손 익 계 산 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 41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40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41 기 제 40 기

매출액 107,663 113,750

매출원가 -86,315 -90,818

매출총이익 21,348 22,932

물류비 -1,169 -1,072

판매비와관리비 -20,708 -22,164

영업이익 -529 -304

기타영업외수익 918 383

기타영업외비용 -295 -811

금융이익 674 1,100

금융원가 -249 -259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19 109

법인세수익(비용) -11 -254

보고기간 당기순이익 508 -145

기타포괄손익 -518 -1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518 -12

보험수리적손익 -66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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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별도 자본변동표 

 
(4) 별도 현금흐름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의 법인세 146 3

당기총포괄이익 -10 -157

주당이익

계속영업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 (원) 20 -6

중단영업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 (원) - -

< 별 도   자 본 변 동 표 >

제 41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40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백만원)

과 목 자 본 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자본

구성요소

총 계
주식발행

초과금

기타

자본잉여금
자기주식 소 계

매도가능

금융자산

평가손익

2017.01.01(당기초) 13,160 93,797 6,804 -9,172 91,429 124,875 - 229,464

배당금지급 - - - - - -3,553 - -3,553

당기순이익 - - - - - -146 - -146

기타포괄손익 - - - - - -12 - -12

2017.12.31 기말 13,160 93,797 6,804 -9,172 91,429 121,164 - 225,753

2018.01.01(당기초) 13,160 93,797 6,804 -9,172 91,429 121,164 - 225,753

배당금지급 - - - - - -3,045 - -3,045

당기순이익 - - - - - 508 - 508

기타포괄손익 - - - - - -518 - -518

2018.12.31 기말 13,160 93,797 6,804 -9,172 91,429 118,109 - 222,698

< 별 도   현 금 흐 름 표 >

제 41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40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41 기 제 40 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415 -4,630

당기순이익 508 -146

당기순이익 조정을 위한 가감 5,551 4,964

운전자본 변동 -4,875 -9,610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현금 231 16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138 65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134 -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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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6)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회사의 개요 
디와이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78년 10월 5일 설립되었으며, 1989년 5월 30일에당사의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4년 10월 24일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분할계획서에 따라 2014년 12월 1일을

분할일로 하여 투자사업 등을 영위하는 디와이 주식회사와 유압기계사업을 영위하는 디와이파워 주

식회사,자동차부품사업을 영위하는 디와이오토 주식회사로 각각 분할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4년 12월 1일자로 분할을 실시함에 따라 상호를 "동양기전주식회사"에서 "디와이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유가증권시장에 변경상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분할 이후 디와이파워 주식회사가 기발행한 보통주식수를  현물출자 대상주식으로 하여

공개매수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발행한 보통주식수는

5,696,033주이며, 그 결과 자본금이 2,848,016,500원 증가하였습니다.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7,857 -8,580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20,877 29,578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효과 -42 -121

당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2,978 20,877

< 별 도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안) >

제 41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처분예정일 2019.03.22)

제 40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처분확정일 2018.03.23)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41 기 제 40 기

미처분이익잉여금 326 187

전기이월이익잉여금 336 344

당기순이익 508 -146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518 -11

임의적립금이입액 4,000 3,500

임의적립금 4,000 3,500

이익잉여금처분액 4,122 3,351

이익준비금 315 305

기타불입자본금 보전 - -

기타적립금 - -

배당금 3,807 3,046

주당배당금(률) :

당기-보통주 : 150원(30%)

전기-보통주 : 120원(24%)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04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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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말 현재의 자본금은 13,160백만원(26,320천주)이며, 당사의 주주는 조병호 39.39%와 기타법인

및 개인주주 60.6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 별도재무제표는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자산을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에 따른 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

무제표 작성 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

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제정)

당사는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당기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및 동 기준서와 관

련한 타 기준서의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1) 금융자산과 금

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2) 금융자산의 손상 3)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당사는 동 기준서를 최초적용할 때 과거기간을 재작성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비

교표시되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새로운 규정의 주요내용 및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

형과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고 원금과 원금잔

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갖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

다(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매도 모두가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고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

자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갖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기타포괄손익으

로 인식합니다(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기 이외의 모든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소불가능한 선

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

건부 대가도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

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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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 중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

상품 중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채무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이 제거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을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

정된 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기존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을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

분류하지 아니합니다.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은 손상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경영진은 최초적용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금융자산에 대해 검

토하고 평가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함에 따라 당사의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던 채무상품 중 계약상 현금흐름

의 수취와 매도 모두가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

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진 채무상품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채무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제거되거나 재분류될 때까지 평가손익누계액으로 계속 인식됩니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던 만기보유금융자산이나 대여금 및 수취채

권으로 분류되었던 금융자산 중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현금흐름을 가진 금융상품은 기업

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도 계속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던 금융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도 계속 당기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측정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에 따른 금융자산 분류의 변경내용은 주석 (5)에 표로 정리되어 있

습니다.

 이를 제외한 금융자산의 다른 재분류사항은 당사의 재무상태,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이나 총포괄손

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2)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와 달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기

대신용손실모형에 따라 금융자산의 최초인식시점 이후의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매 보고

기간말 기대신용손실과 그 변동을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전에 반드시 신용

사건이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는 i)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ii)리스채권, iii)

계약자산과 iv)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손상규정이 적용되는 대출약정 및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또는 금융자산의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

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매출채

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

는 간편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당사는 그 중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대해서 동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

습니다.

경영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금융상품 최초 인식일의 신용위험을 결정하고 최초적용

일(2018년 1월 1일)의 신용위험과 비교함에 있어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

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최초적용일에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계약자산 및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손상을 검토하고 평가하였습니다.  
 
(3)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에 따른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과 관련된 주요변경 중 하나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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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의 신용위험의 변동에 따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에 대한 회계처리입니다. 당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의 변

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관련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

습니다.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

나,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변동 전체를 당기손익으로 표시했었습니다.

한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이 당사의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에 미치는유의적인 영향

은 없습니다.

 
(4) 일반위험회피회계

새로운 일반위험회피회계 모형은 세가지 위험회피회계 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회피

회계에 적격한 거래유형에 더 많은 유연성을 도입하고 있으며, 위험회피회계에 적격한 위험회피수단

의 유형과 비금융항목의 위험요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회피효과 평가와 관련된 규정을 전

반적으로 개정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간의 '경제적 관계' 원칙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위험회피효과의 소급적 평가는 더 이상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사의 위험관리활동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공시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당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전

진적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최초적용일 현재 기업

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당사의 적격한 위험회피관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위험

회피회계상으로도 적격하므로 위험회피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위험회피수단과 위

험회피대상항목의 주요조건이 일치하므로 모든 위험회피관계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효과성

평가 규정상 계속적으로 유효합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위험회피회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따른 위험회피관계로 지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당사는 전기와 동일하게 선도요소를 포함한 선도계약 전체의 공정가치 변동을 현금

흐름위험회피 및 공정가치위험회피관계에서의 위험회피수단으로 계속 지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이 당사의 당기 재무상태 및경영성과에 미치는 영

향은 없습니다. 당사의 위험관리활동에 대해서는 주석 32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와 제1039호에 따른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은 다음과 같습

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제정)

당사는 당기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최초로 적용

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동 기준서의 최초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인 2018년 1월 1일에 인식하도록 소급적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최

초 적용일에 완료되지 않은 계약에만 동 기준서를 소급적용하며, 최초 적용일 전에 이루어진

모든 계약 변경에 대하여 계약을 소급하여 다시 작성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였습

니다.

(단위: 천원)

구분

범주 장부금액

기준서

제 1039호

기준서

제 1109호

기준서

제 1039호

기준서

제 1109호

비상장주식(주석 9) 매도가능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1,050,033 1,05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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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규정의 내용 및 당사가 적용한 회계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행의무의 식별

당사는 세차기, 크레인, 콘크리트펌프카, 골프카의 제조 및 판매, 제품의 정비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1) 제품 및 부품 판매, (2) 추가적인 보증의 제공 및 (3) 기타 용역 등과

같이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거래가격의 배분 
당사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

니다. 당사는 가장 합리적인 접근법을 적용하여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여 거래가격을

각 수행의무에 배분하고, 이행한 각 수행의무에 대해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도입에 따른 2018년 1월 1일의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

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개정)

동 개정사항은 1)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가득조건과 비가득조건의

효과에 대한 회계처리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측정할 때의 고려방법과 동일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2) 기업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종업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과세당국

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 순결제특성이 없다고 가정할 때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으로 분류된다면 그

전부를 주식결제형으로 분류하는 것 그리고 3)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조건이 변경되어 주

식결제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조건변경일에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

초하여 측정하여, 조건변경일에 제거된 부채의 장부금액과 인식된 자본금액의 차이는 즉시 당기손익

으로 인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

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개정)

동 개정사항은 부동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또는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지)를 평가하고

사용의 변경이 발생하였다는 관측가능한 증거가 뒷받침되는 경우에 투자부동산으로(또는 투자부동

산으로부터) 대체함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에 열거된 상황

이외의 상황도 사용에 변경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 건설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도 사용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즉 사용의 변경이 완성된 자산에 한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

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제정)

동 해석서는 외화로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예: 환

급불가능한 보증금 또는 이연수익)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을 최초 인식할

때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거래일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 해석서는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

식하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석서에서는 만일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

어지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선지급이나 선수취에 대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미 외화로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는 대가에 대하여 동 해석서와 일관된 방법으로 회계처리

하고 있으므로, 동 해석서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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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과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

준서 제1028호와 관련하여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이와 유사한 기업은 각각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을 개별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고, 그러한 선택은 공동기업이나 관계

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할 때 해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이 투

자기업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등이종속기업에 적

용한 공정가치 측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는 각각의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채택하지도 않고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도 아니기 때문에 동 개정

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상태표) 

 
2) 기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제정)

동 기준서에서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 모두에게 리스약정의 식별 및 회계처리를위한 포괄적인

모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및 관련 해석서를 포함한

현행의 리스관련 규정을 대체하며, 당사는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동 기준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동 기준서에서는 식별된 자산이 고객에 의해 통제되는지 여부에 기초하여 리스와 용역계약을 구분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이용자가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구분해야하는 규정은 삭제되고 그 대신 리

스이용자는 단기리스 및 소액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해 사용권자산과 이에 따른 부채를

인식해야 하는 모형으로 대체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일부 예외 존재)에 리스부채의 재측정 금액

(당기) (단위: 천원)

구분 변경전 조정사항 변경후

유동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050,033 1,050,033

매도가능금융자산 1,050,033 (1,050,033) -

... ...,

자산 총계 236,299,707 - 236,299,707

유동부채 - - -

이연수익 - 11,665 11,665

... ...,

부채 총계 13,590,070 - 13,601,735

자본 총계 222,709,637 - 222,697,971

부채 및 자본총계 236,299,707 - 236,299,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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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영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최초인식

시점에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후속적으로 리스부채는 이자 및 리스료 뿐만

아니라 리스변경의 영향을 반영하여조정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는 운용리스료

가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표시되어 왔으나 동 기준서에서는 리스료가 원금과 이자 부분으로 나누어

져 각각 재무활동현금흐름 및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표시되므로 현금흐름의 분류도 영향을 받게 됩

니다.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와는 대조적으로 동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의 리스제공자에

대한 회계규정을 대부분 그대로 적용하여 리스제공자에게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

도록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기준서에서는 확대된 주석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는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에 있으나

당사가 이러한 분석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재무적 영향에 대한 합리적 추정치를 제공하는 것이 실무상

어렵습니다. 

회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종속기업투자

종속기업은 당사가 재무 및 영업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모든 기업(특수목적기업을 포함

)이며, 일반적으로는 과반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행사 또는 전

환가능한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 여부 및 그 영향은 당사가 다른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

가하는데 고려됩니다.  
당사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

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속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

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수익인식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에서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당사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당사의 활동별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당사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된 시점에 재화의 판매에 따른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행된 용역을 신뢰성 있

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의 성격에 따라, 작업수행정도의 조사, 총예상용역량

대비 현재까지 수행한 누적용역량의 비율, 총추정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의 비율 등의

제공한 용역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3) 로열티수익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있습니다. 이자

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예상만

기에 걸쳐 수취할 미래현금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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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화환산

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

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

록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

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

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

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

고 있습니다.

 

(5) 차입원가

당사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

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

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

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

습니다. 
 

(6) 정부보조금

당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

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

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

니다.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

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

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보상하도록 의도된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

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당사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

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

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

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

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개정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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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

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

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

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당사가 해고급

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키

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수리적손

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

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

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70에서 요구하는 배분

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이러한 기여금을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해당기간의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8)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

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 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

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

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

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

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

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

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

을만큼 충분한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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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

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

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

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

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

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

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

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

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

영됩니다. 
 
(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

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

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

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

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

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

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건물과 구축

물에 대해서는 18~45년을, 그 외의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4년~24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있습니

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

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

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

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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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당사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

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

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

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

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

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

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

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

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

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

하고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

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

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며, 재고

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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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

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3)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

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

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

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

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

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

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 판매보증

판매보증충당부채는 관련 제품의 판매일에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파생상품

당사는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등의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

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으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

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

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

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파생상품을 금

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

니다.

 

(15)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

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

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

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의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

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

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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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

가격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관측가능

한 투입변수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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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당 사업연도의 연결 재무제표 

 

 

 

(1) 연결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

표는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 연 결  대 차 대 조 표 (재 무 상 태 표) >

제 41 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제 40 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41 기 제 40 기

유동자산 412,880 409,039

현금및현금성자산 53,784 94,385

기타금융자산 32,110 14,525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86,240 174,405

기타자산 18,003 15,814

재고자산 121,776 109,675

당기법인세자산 967 235

비유동자산 336,889 330,886

기타금융자산 7,334 6,451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81 540

기타자산 28 204

유형자산 308,655 299,759

무형자산 10,193 10,634

순확정급여자산 - 405

이연법인세자산 10,198 12,893

자 산 총 계 749,769 739,925

유동부채 215,056 229,368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09,131 97,692

차입금 89,014 112,658

기타금융부채 - -

기타부채 12,726 15,570

당기법인세부채 4,185 3,448

비유동부채 81,634 78,025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74 223

차입금 57,154 59,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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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결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기타금융부채 37 -

기타비유동부채 1,696 -

충당부채 9,112 10,605

순확정급여부채 8,451 -

이연법인세부채 4,910 7,237

부 채 총 계 296,690 307,393

지배회사지분 346,968 340,955

자본금 13,160 13,160

기타불입자본 86,622 86,622

이익잉여금 255,956 248,595

기타자본구성요소 -8,770 -7,422

비지배지분 106,111 91,577

자 본 총 계 453,079 432,532

부 채 및 자 본 총 계 749,769 739,925

< 연 결   손 익 계 산 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 41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40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41 기 제 40 기

매출액 891,002 822,307

매출원가 -770,324 -702,891

매출총이익 120,678 119,416

물류비 -21,571 -19,032

판매비와관리비 -52,769 -54,956

영업이익 46,338 45,428

기타영업외수익 12,539 11,444

기타영업외비용 -10,129 -18,463

금융이익 4,862 16,430

금융원가 -11,772 -9,60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1,838 45,231

법인세비용(수익) -11,931 -4,354

계속영업 당기순이익 29,907 40,877

당기순이익 29,907 40,877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13,203 20,789

비지배지분 16,704 20,088

기타포괄손익 -5,077 -8,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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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본변동표 

 
(4) 연결 현금흐름표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없는 항목 -3,345 244

보험수리적손익 -4,271 320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법인세 926 -76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1,732 -8,297

해외사업환산손익 -1,732 -8,297

당기총포괄이익 24,830 32,824

총포괄이익의 귀속 24,830 32,824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8,510 13,267

비지배지분 16,320 19,557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에 대한 주당이익(원) 520 819

계속기업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원) 520 819

중단기업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원) - -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제 41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40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백만원)

과     목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자본

구성요소
비지배지분 총  계

자본잉여금 자기주식 소계

2017.01.01(당기초) 13,160 95,793 -9,172 86,621 230,679 344 73,282 404,086

배당금의 지급 - - - - -3,554 - -824 -4,378

당기순이익 - - - - 20,789 - 20,088 40,877

보험수리적손익 - - - - 681 - -437 244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7,766 -531 -8,297

2017.12.31 기말 13,160 95,793 -9,172 86,621 248,595 -7,422 91,578 432,532

2018.01.01(당기초) 13,160 95,793 -9,172 86,621 248,595 -7,422 91,578 432,532

배당금의 지급 - - - - -3,046 - -1,238 -4,283

당기순이익 - - - - 13,203 - 16,704 29,907

보험수리적손익 - - - - -2,796 - -549 -3,345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1,348 -384 -1,732

2018.12.31 기말 13,160 95,793 -9,172 86,622 255,956 -8,770 106,111 453,079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제 41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40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41 기 제 40 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3,069 25,007

당기순이익 29,907 4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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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결 현금흐름표에 대한 주석 
1. 지배기업의 개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디와이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78년 10월 5일 설립되었으며, 1989년 5월30일에 당사의 주식을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

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사는 투자사업 및 산업기계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는 익산에 공장

을 두고 있으며, 국내 4개 종속기업과  미국 등 8개의 해외종속기업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4년 10월 24일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분할계획서에 따라 2014년 12월 1일을

분할일로 하여 투자사업 등을 영위하는 디와이 주식회사와 유압기계사업을 영위하는 디와이파워 주

식회사, 자동차부품사업을 영위하는 디와이오토 주식회사로 각각 분할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4년 12월 1일자로 분할을 실시함에 따라 상호를 "동양기전주식회사"에서 "디와이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유가증권시장에 변경상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분할 이후 디와이파워 주식회사가 기발행한 보통주식수를 현물출자 대상주식으로 하여

공개매수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발행한 보통주식수는 5,696천주

(자본금 2,848백만원)입니다.

당기말 현재의 자본금은 13,160백만원(26,320천주)이며, 당사의 주주는 조병호 39.39%와 기타법인

및 개인주주 60.6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와 당사의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

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 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

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

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제정)

 

당사는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당기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및 동 기준서와 관

련한 타 기준서의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1) 금융자산과 금

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2) 금융자산의 손상 3)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 조정을 위한 가감 59,919 42,744

운전자본 변동 -22,120 -43,421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현금 -14,637 -15,193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0,569 -38,807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3,440 -12,006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40,940 -25,807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94,385 123,788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효과 339 -3,596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53,784 9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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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동 기준서를 최초적용할 때 과거기간을 재작성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비

교표시되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새로운 규정의 주요내용 및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

형과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고 원금과 원금잔

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갖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

다(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매도 모두가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고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

자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갖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기타포괄손익으

로 인식합니다(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기 이외의 모든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소불가능한 선

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

건부 대가도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

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 중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

상품 중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채무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이 제거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을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

정된 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기존에 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된 누적손익을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

분류하지 아니합니다.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은 손상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경영진은 최초적용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해 검

토하고 평가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함에 따라 당사의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판단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던 채무상품 중 계약상 현금흐름

의 수취와 매도 모두가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

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진 채무상품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채무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제거되거나 재분류될 때까지 평가손익누계액으로 계속 인식됩니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던 만기보유금융자산이나 대여금 및 수취채

권으로 분류되었던 금융자산 중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현금흐름을 가진 금융상품은 기업

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도 계속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던 금융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도 계속 당기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측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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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에 따른 금융자산 분류의 변경내용은 주석 (5)에 표로 정리되어 있

습니다.

이를 제외한 금융자산의 다른 재분류사항은 당사의 재무상태,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이나 총포괄손

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나.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와 달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기

대신용손실모형에 따라 금융자산의 최초인식시점 이후의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매 보고

기간말 기대신용손실과 그 변동을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전에 반드시 신용

사건이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는 i)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ii)리스채권, iii)

계약자산과 iv)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손상규정이 적용되는 대출약정 및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또는 금융자산의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

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매출채

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

는 간편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당사는 그 중 매출채권및기타채권에 대해서 동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

습니다.

경영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금융상품 최초 인식일의 신용위험을 결정하고 최초적용

일(2018년 1월 1일)의 신용위험과 비교함에 있어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

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최초적용일에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및 금융보증계

약에 대한 손상을 검토하고 평가하였습니다.  
 

다.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에 따른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과 관련된 주요변경 중 하나는 발

행자의 신용위험의 변동에 따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에 대한 회계처리입니다. 당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의 변

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관련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

습니다.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

나,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변동 전체를 당기손익으로 표시했었습니다.

한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이 당사의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에 미치는유의적인 영향

은 없습니다.

 

라. 일반위험회피회계

새로운 일반위험회피회계 모형은 세가지 위험회피회계 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회피

회계에 적격한 거래유형에 더 많은 유연성을 도입하고 있으며, 위험회피회계에 적격한 위험회피수단

의 유형과 비금융항목의 위험요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회피효과 평가와 관련된 규정을 전

반적으로 개정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간의 '경제적 관계' 원칙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위험회피효과의 소급적 평가는 더 이상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사의 위험관리활동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공시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당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전

진적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최초적용일 현재 기업

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당사의 적격한 위험회피관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위험

회피회계상으로도 적격하므로 위험회피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위험회피수단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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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회피대상항목의 주요조건이 일치하므로 모든 위험회피관계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효과성

평가 규정상 계속적으로 유효합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위험회피회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따른 위험회피관계로 지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당사는 전기와 동일하게 선도요소를 포함한 선도계약 전체의 공정가치 변동을 현금흐름위험회피 및

공정가치위험회피관계에서의 위험회피수단으로 계속 지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이 연결실체의 당기 재무상태 및경영성과에 미치

는 영향은 없습니다. 연결실체의 위험관리활동에 대해서는 주석 33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최초적용일인 2018년 1월 1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와 제1039호에 따른 금융자산과 금융

부채의 분류 및 측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제정) 
연결실체는 당기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최초로 적용하였

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동 기준서의 최초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

인 2018년1월1일에 인식하도록 소급적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적용일에 완료되지

않은 계약에만 동 기준서를 소급적용하며, 최초 적용일 전에 이루어진 모든 계약 변경에 대하여 계약

을 소급하여 다시 작성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새로운 규정의 내용 및 당사가 적용한 회계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실체는 세차기, 크레인, 콘크리트펌프카, 골프카, 유공압기기, 유공압기계 및 자동차 전장부품의

제조 및 판매, 제품의 정비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1) 제품 및 부품 판매,

(2) 추가적인 보증의 제공 및 (3) 기타 용역 등과 같이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하여 수익을 인식하

고 있습니다. 
 

나. 거래가격의 배분 
연결실체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

분합니다. 연결실체는 가장 합리적인 접근법을 적용하여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여 거

래가격을 각 수행의무에 배분하고, 이행한 각 수행의무에 대해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도입에 따른 2018년 1월 1일의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개정) 
동 개정사항은 1)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가득조건과 비가득조건의

효과에 대한 회계처리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측정할 때의 고려방법과 동일하게 고려해야

(단위 : 천원)

구 분

범주 장부금액

기준서

제 1039호

기준서

제 1109호

기준서

제 1039호

기준서

제 1109호에 따른

추가 손실충당금 인

식액

기준서

제 1109호

비상장주식(주석 9) 매도가능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

융자산
1,195,891 - 1,195,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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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과 2) 기업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종업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과세당국

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 순결제특성이 없다고 가정할 때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으로 분류된다면 그

전부를 주식결제형으로 분류하는 것 그리고 3)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조건이 변경되어 주

식결제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조건변경일에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

초하여 측정하여, 조건변경일에 제거된 부채의 장부금액과 인식된 자본금액의 차이는 즉시 당기손익

으로 인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개정) 
동 개정사항은 부동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또는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지)를 평가하고

사용의 변경이 발생하였다는 관측가능한 증거가 뒷받침되는 경우에 투자부동산으로(또는 투자부동

산으로부터) 대체함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에 열거된 상황

이외의 상황도 사용에 변경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 건설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도 사용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즉 사용의 변경이 완성된 자산에 한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

항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제정) 
동 해석서는 외화로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예: 환

급불가능한 보증금 또는 이연수익)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을 최초 인식할

때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거래일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 해석서는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

식하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석서에서는 만일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

어지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선지급이나 선수취에 대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미 외화로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는 대가에 대하여 동 해석서와 일관된 방법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으므로, 동 해석서가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과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

준서 제1028호와 관련하여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이와 유사한 기업은 각각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을 개별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고, 그러한 선택은 공동기업이나 관계기

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할 때 해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이 투자

기업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등이 종속기업에 적

용한 공정가치 측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는 각각의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채택하지도 않고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도 아니기 때문에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

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 1월 1일

당기말
변경전 조정사항 변경후

비유동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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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

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제정)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적용에 따른 일반적인 영향

동 기준서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 모두에게 리스약정의 식별 및 회계처리를 위한 포괄적인 모형

을 채택하고 있으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

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

기준해석서 제2027호'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를 대체할 예정입니

다. 
 리스이용자는 표시되는 각 과거 보고기간에 소급적용하는 방법(완전소급법)과 최초 적용일에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인식하도록 소급적용하는 방법(수정소급법) 중 하나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최초 적용일인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수정소급법을 적용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를 최초 적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적용의 누적효과가 최초 적용

일의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에서 조정되며,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 '비리스요소'라고 함)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리스이용자는 기초자

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리스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다만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리스의 경우 동 기준서의 예외규정을 선택할 수 있

습니다. 또한 리스이용자는 실무적 간편법으로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

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하여 적용

할 수 있습니다.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회계처리와 유의적으로 변동되지 않았

습니다. 
 

(나) 리스의 식별 
 당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며 최초 적용

일에도 이 기준서에 따라 계약이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식별합니다. 다만 당사는 최

초 적용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실무적 간편법을적용하여 모든 계약에 대해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경된 리스의 정의는 주로 통제모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식별되는 자산이 고객에 의

해 통제되는지 여부에 기초하여 리스계약과 용역계약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다음 권리를 모두

갖는 경우에 사용 통제권이 고객에게 이전됩니다. 
 -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 
-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 
 당사는 동 기준서상 변경된 리스의 정의가 리스의 정의를 충족시키는 계약의 범위에 유의적인 영향

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 1,195,891 (1,195,891)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195,891 1,195,891 1,195,891

유동부채

이연수익 - 11,665 11,665 1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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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a. 운용리스

 동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지 않았던 운용리스

의 회계처리가 변경되며 동 기준서의 최초 적용일에 당사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합니다. 
 - 최초인식시점에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 측정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사용권자산과 리스

부채로 인식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리스부채의 이자비용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 
- 현금지급액을 현금흐름표에서 원금(재무활동)과 이자(영업활동)로 구분하여 표시 
 동 기준서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을 적용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손실부담계약에 대해 충당부채를 인식하도록 하는 종전 규정을 대

체합니다. 
 당사는 동 기준서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예: 개인 컴퓨터, 소형 사무용 가구)에 대해 리스료를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적용할 예정입

니다. 당사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 이러한 변경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b. 금융리스 
금융리스에서의 자산과 관련하여 동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와의 주된 차이는 리스이용

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잔존가치보증의 측정에서 발생합니다. 동 기준서에서는 기업회계기준

서 제1017호에서 요구되었던 최대보증액이 아니라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

액을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하여 인식합니다. 최초 적용일에 당사는 유형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금

융리스자산을 사용권자산의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 이러한 변경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

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동 기준서 하에서도 리스제공자는 계속적으로 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두 유형의

리스를 다르게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나 동 기준서에서는 리스제공자가 리스자산에서 계속 보유하는

모든 권리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과 관련한 공시사항이 변경되고 확대되었습니다. 
 동 기준서에 따르면 중간리스제공자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하며,

전대리스를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자산에 따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기업회계

기준서 제1017호에서는 기초자산에 따라 분류). 
 당사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 이러한 변경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

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지배기업(또는 그 종속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기업 (특수목적기업

포함)의 재무제표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1) 피투자자에 대한 힘, 2)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

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3) 투자자의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의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할 때 지배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

습니다. 또한 상기 지배력의 3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존재

하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일방적으로 지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기에 충분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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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피투자자에게 대한 힘을

부여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

습니다. 

 
당기 중 취득 또는 처분한 종속기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취득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또는 처분

이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됩니다.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최초 인식한

금액에 취득이후 자본 변동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비례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비지배지분이 부(-

)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

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

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등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소유지분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

니다. 연결실체의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변동을 반영하

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자본

으로 직접 인식하고 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i) 수취한 대가 및 보유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

계액과 (ii)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의 차이금액을 처분손익으

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전에 인식한 금액에 대하여 관련 자

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즉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거나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대

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

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하거나 적절한 경우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최초 인식시의 원가

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 피취득자

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연결실체가 발행하였거나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교환일에)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

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

식하고 있습니다. 

- 보유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산 정도

- 연결실체, 다른 의결권 보유자 또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
과거 주총에서의 의결양상을 포함하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 연결실체가 관련활동

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다른 추가적인 사실과 상황

-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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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

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

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

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에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

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1) 공정가치나

2)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기준의 선택은 각 취득거래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의 모

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일

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연결실체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고 있

으며 조건부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

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이란 '조정기간' (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동안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조건부 대가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이후보고일에 재측정하지 않고 결제되

는 경우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기업회계기준 제

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이나 기업회계기준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

라 이후 보고일에 재측정하고 적절한 경우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대한 지분을 취

득일(즉 연결실체가 지배력을 획득한 날)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

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

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

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실체

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위

참고)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

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

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이란 연결실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을 말하며,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

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

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지

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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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

동약정을 말하며,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

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에 의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과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자산

과 부채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과 공동

기업투자는 취득원가에서 지분취득 후 발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

하였습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실질적으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순투자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장기투자항목을 포함)을 초과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손실은 연결실체가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지고 있거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

여야 하는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취득일 현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순액 중 연결

실체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영업권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영업권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투자자산의 일부로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해당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

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기존의 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중 일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의 당해 투자자산의 공정

가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이 때

보유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처분손익에 포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그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기업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되는 경우,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 조정)합니다. 
 

그리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

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또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여부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

상품: 인식과 측정'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징후가 있는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

의 전체 장부금액(영업권 포함)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회수가능액(순공정가

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과 공

동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리

고 손상차손의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

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투자가 공동기업투자가 되거나 반대로 공동기업투자가 관계기업투자로 되는 경우, 연결실체

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

익은 연결실체와 관련이 없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연결실체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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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5) 영업권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취득일)에 원가에서 누적손상차손을 차감

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를 위하여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인한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연

결실체의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됩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

사를 수행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경우, 손상차손은 먼저 현금창출

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잔여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

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직접 인식되어 있

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추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할

경우 관련 영업권 금액은 처분손익의 결정에 포함됩니다.  
 
(6) 수익인식

연결실체는 고객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에서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

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연결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결실체의 활동

별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연결실체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된 시점에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

식하고 있습니다. 
 

2)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행된 용역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의 성격에 따라, 작업수행정도의 조사, 총예상용역

량 대비 현재까지 수행한 누적용역량의 비율, 총추정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의 비율 등

의 제공한 용역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3) 로열티수익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있습니다. 이자

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금융자산의 예상만기

에 걸쳐 수취할 미래현금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7) 외화환산

각 연결대상기업들의 개별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

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개별기업들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연

결실체의 기능통화이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

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

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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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결실체에 포함된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의 환율

을 사용하여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당해 기간 동안 중요하게 변동하여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손익항목은 당해 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

로 인하여 발생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적절한 경우 비지배지분에 배분)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즉 연결실체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지분 전부의 처분, 해외사업장을 포함

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처분 ,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공

동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처분,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관계기업에 대한 중대한 영향력의 상실을 가

져오는 처분), 지배기업에 귀속되는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 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그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제거하지만, 당

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일부 처분의 경우,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고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 외의

모든 일부 처분의 경우(즉 중대한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연결실체의 관계

기업이나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감소)에는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당기손익

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조정액은 해외사

업장의 자산과 부채로 처리하고 보고기간말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환차이는 자본으

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차입원가

연결실체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

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

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정부보조금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

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

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으로 측정하고 있

습니다.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없는 채권

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

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

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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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

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

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보상하도록 의도된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

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연결실체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퇴직급여비용과 해고비용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

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

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연결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

으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

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

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

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

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연결실체

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키

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수리적손

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

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

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연결실체는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제1019호 문단70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연

결실체는 이러한 기여금을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해당기간의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11)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

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결실체의 당기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

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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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연결재무제표 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

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

가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

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

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

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

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

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

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

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

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

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

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

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

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

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

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

영됩니다. 
 

(12)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

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

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

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

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

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

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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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건물과 구축

물에 대해서는 18~45년을, 그 외의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4년~24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있습니

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

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

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

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

한 것이며 연결실체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

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

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

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

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

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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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

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

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

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

하고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

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

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며, 재고

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

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

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6)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

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

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

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

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예상되는 경우

연결실체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

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

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 판매보증

판매보증충당부채는 관련 제품의 판매일에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파생상품 
연결실체는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등의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

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으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

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

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

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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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값는파생상품을 금

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

니다. 기타 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8)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

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

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실체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

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

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

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

가격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관측가능

한 투입변수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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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제 41 기 제 40 기

현금배당

1주당 배당금 150원 120원

배당금총액 3,807백만원 3,046백만원

액면배당률 30% 24%

시가배당률 2.6% 1.9%

(*1) 제41기 현금배당은 제41기 정기주주총회(2019.03.22. 예정) 승인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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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현행 개정(안) 비고

제9조 (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

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9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

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

록한다.

상장사 주식 등 전자

등록 의무화에 따른

조문 변경

제12조 (명의개서대리인)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

취급장소에 비치하고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제12조 (명의개서대리인)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

소에 비치하고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

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주식 등 전자등록에

따른 조문 변경

제13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2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

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3조 (삭제)
주식 등 전자등록에

따른 조문 삭제

제14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

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 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

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

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

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

다.

조문 명확화

(신설)

제16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

자등록한다.

주식 등 전자등록에

따른 조문 신설

제17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제12조, 제13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7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

에 준용한다.

주식 등 전자등록에

따른 조문 변경

제18조 (소집기간)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3월이내에, 임시주주

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8조 (소집기간)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3개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조문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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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이사 및 감사의 수)

 (신설)

제30조 (이사 및 감사의 수)

③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

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

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

하여야 한다.

상법 적용에 따른 조

문 신설

제34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경영상 필요한 경우에

는이사회의 결의로대표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할 수 있다.

제34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대표이사, 부

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등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조문 명확화

제35조 (이사의 직무)

 ①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는 회사를각자대표

하고 회사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담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위 순서로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 (이사의 직무)

 ①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업

무를 총괄한다.다만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일 때는 각자 대표한다.

 ②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 등은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

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담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 명확화

제38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대표이사인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

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통지

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

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8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각 이사가 소집하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소집하는 이사는 회일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통지하여야 하며, 다만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상법 적용에 따른 조

문 변경

제44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이회사는 대표이사(사장)은정기주주총회일 6주간 전에 다

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 전까지 감사보고서를대표

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대표이사(사장)은제1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

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대표이사(사장)은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

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

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이회사의 대표이사는정기주주총회일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

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

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좌동)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 전까지 감사보고서를대표이사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대표이사는제1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

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대표이사는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

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조문 명확화

제44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① 회사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

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

을 선임한사업연도 중에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공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

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44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① 회사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

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이후에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공고하거나「주식회

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

고하여야 한다.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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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부칙

 (신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9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의2 및 제17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한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

하는 것으로 하되, 그전까지는 종전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시행일

-. 해당사항 없음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조 병 호 1946.04.05 X 본 인 이사회

김 지 현 1959.08.23 X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이 형 모 1946.02.11 O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총 (  3  ) 명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임기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조 병 호 (현) 디와이 대표이사 2년
서울대 기계공학과 졸

대우중공업 근무
해당사항 없음

김 지 현 (현) 디와이 사장 2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

대우 근무
해당사항 없음

이 형 모 (현) 재외동포신문 대표 2년
고려대 법학과 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근무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구   분 당  기 전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4명 ( 1명 ) 4명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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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05.25 이근모 사외이사는 중도사임하였으며, 최초 도래하는 주주총회일에 사외이

사 신규선임 예정임.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 기타 참고사항 

 

※ 참고사항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900백만원 750백만원

-. 해당사항 없음

구   분 당  기 전  기

감사의 수 1명 1명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50백만원 150백만원

-. 해당사항 없음

-. 주주총회 예정일 : 2019. 3. 22. (금)

-.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사유 : 연결대상 국내 및 해외 자회사들의 결산 일정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당초 계획한 날짜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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